
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

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[별지 제13호서식]  

신청기관

기관명

기관구분

□ 정부출연연 등

□ 전문생기연 등

□ 대학,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 연구개발목적기관

□ 기타 비영리기관

대표자

실무연락 책임자

부서명 직 위

성 명 연락처

FAX E-Mail

  우리 기관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 제100조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

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 

 ※ 제출서류 : 

   1.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운영실적 1부. 

   2. 자체연구비관리시스템 증빙서류 1부.

   3.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증빙자료 1부(필요시).

   4.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 관리 규정(연구윤리에 관한 자체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해당 규

정) 1부(필요시).

 
    년    월    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연구개발기관장:             (직인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
